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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0%, .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.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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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법원 경찰의 국민행진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, (11/5) 

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
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

오늘 서울행정법원제 행정부 김국현 부장판사은 경찰이 모이자1. (11/5) ( 4 ) ‘ ! 

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집회 행진에 금지통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! # ’
해 참여연대가 어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참(11/4) . 

여연대는 법원의 신속하고도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. 

법원은 어제 집회 주최 측의 행진을 경찰이 교통소통을 이유로 금지하는 2. 

것은 집회 시위가 불법집회 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“ · ·

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피” . “
신청인경찰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다 고 ( ) ”
보았다. 

경찰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 참여와 행3. 

진을 보장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, . 

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집

시법 제 조 즉 교통소통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를 금지해왔던 12 , , 

관행과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끝. .

  


